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변경

1. 변경되기 전의 전국 대표 번호요금 체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전국대표번호(1588,1577,1544,1566,1688)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만 부담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 요금체계는 통신업체 혹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콜센터 운영하는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할 통신비용을 어쩌면 소비자에게 부과 하였

는지도 모른다.

[표 1] 변경되기 전 요금체계

변경되기 전의 전국대표번호 요금체계는 발신과금, 분리과금, 정액형 3가지로 운영 하였

었다. 발신과금이란 모든 요금을 발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KT의 1588 같은 

경우 콜센터 운영기업이 발신과금 요금을 채택하였다면 그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는 고객

은 시내의 경우, 3분에 45원 요금을 부담하고 시외의 경우 10초당 14.5원 이라는 요금

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발신과금 요금제는 시외고객의 경우 10초당 14.5원 이라는 많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

기 때문에 실제 콜센터에서 많이 채택하지 않은 요금 체계이다.

분리과금 요금체계는 시내구간은 고객이 부담하고 시외 구간은 기업이 부담하는 요금체

계인데, 이 요금체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외구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

업의 입장에서 많이 채택하지 않는 요금 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통신회사에서 콜센터 운영기업에 가장 많이 권장한 요금체계가 정액형이었

다. 정액형이란 콜센터의 운영기업이 원하는 회선만큼 신청하면 기업은 회선 당 일정 금

액을 지불하고 고객도 일정 금액만 지불 하면 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1회선 당 월 2만원을 지불하면 되고, 고객은 1통화 당 (3분) 전

국 단일요금으로 50원만 지불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 전화해도 1통화에 

50원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된다.



KT는 전국 단일로 3분 통화 시 50원을 지불하였지만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의 요금은 

전국단일 요금으로 1분에 40원을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전국대표번호는 기업의 입장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인데 왜 고객이 일반 통화료 보다 높은 요금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한겨레신문 기사 중에 1분에 40원 이라는 요금은 정액요금으로 기업이 통신회사에 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 하나로통신(1566), 데이콤(1544)를 사용하는 고객은 전화를 거는 

곳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내이건 시외이건 1분당 40원 이라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이다.

이 요금에 체계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은 왜 이러한 요금 체계를 사전에 소비자

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가 주요 요지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은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만

일 그러한 고지를 전화연결 시 사전에 한다면 고객들은 전화요금의 부담으로 전화를 끊

을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기존의 통신 요금체계가 통신위원회의 지적 한바와 같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요금체계가 어찌되었건, 얼마이건 왜 기업의 이익목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이 

부담 하여야 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 하여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통신위원

회에서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2. 변경된 요금체계 (案)

통신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내용의 골자는 일반 전화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국 대표번호 발신 요금에 대해 

일반 시내 요금 및 시외 요금 체계을 적용하며, 시외 요금 부과 시 안내 멘트를 적용할 

것을 시정 권고 하였다. 시행에 관해서는 일단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KT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통신사는 변경된 요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마련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신요금을 시내요금 3분 39원으로 통일 하였으며 

변경되기 전의 통신요금체계 중 정액형은 기본적으로 없애고, 발신과금이나 분리과금 중 

하나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2004년 6월 2일자 디지털타임즈 최경섭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면, 데이콤은 분당 40원대

에 제공하던 1544 서비스 요금을 3분당 39원으로 낮추고, 시외요금은 10초당 13.9원으

로 책정 하였으며 하나로통신도 분당 40원에서 3분당 39원, 시외전화비 부담은 14.4원

(10초당)으로 책정하였고, 온세통신의 경우도 3분당 39원, 시외전화비는 13.9원(10초당)

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참조는 아래의 [표2]에 정리 하였다.



 [표 2] 변경 후 요금체계

이렇게 변경된 요금제도의 주요현안 문제는 시외요금의 부담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발신과금을 채택 할 것인가? 아니면 콜센터 운영기업이 부담하는 

분리과금을 채택 할 것인가에 있다.

기업이 발신과금을 선택하면, 시외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콜센터로 전화를 할 때 시외요

금 부담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올것이며 이 안내멘트를 듣고 10초당 13.9원~14.5원에 

해당하는 시외 요금을 부담하며 연결을 원하는 고객은 없을 것이다. 고객불만을 야기 하

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어쩔수 없이 콜센터 운영 기업에서는 분리과금안을 

채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모든 고객의 시외전화 요금을 콜센터 운영기업이 

부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콜센터를 운영하는 시중 은행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년

간 500~600억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데이콤, 온세통신의 경우 소비자와 해당기업이 시외전화 비용을 분

담하는 분리과금제도와 옵션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기업들이 이것 역시 

추가 부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는 아

예 일반 소비자들이 시외전화비를 모두 부담하는 서비스 하나만을 선보이고 있다.


